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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awareness of the ne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s expanding, various controversies 
are being raised about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The EU has 
announced that they will implement CBAM a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preventing carbon 
leakage. However, the questions are raised as to whether it is actually effective in preventing carbon 
leakage. Above all, CBAM has its own contradictions, thus it could not be easy to implement. This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WTO principles is high and there are many issues in 
implementation. Emission Trading System (ETS) based on CBAM differs by country, and 
international linkage is not easy in that ETS is not a widely used system worldwide. The EU's 
CBAM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 trade restrictive tool, and is inevitably subject to trade 
disputes in that it imposes additional tariffs. The unilateral implementation of CBAM should be 
restrained unless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side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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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U는 2021년 7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책 입법안‘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동 법안

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으로서 배출권거래제 신설 및 강화, 탄소국경

조정제도 도입, 에너지 관련 지침의 개정, 탄소

흡수원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주요 내

용으로 한다. 이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가 수입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적

용대상 수입품은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CBAM은 EU 탄소배출거래소(EU-ETS) 탄소

가격에 연동하여 인증서 구매, 배출량 신고, 배

출량 상계(정산) 제도로 1차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이며, 직접 배출량

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경세 조정은 EU-ETS 경

매가격과 연동하여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의 배출량은 수입량과 실

제 배출량을 곱해 계산한다.2) 실제 배출량은 

중간 투입재의 배출량을 포함하며, 실제 배출

량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수출국의 평균 배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발효로 예상되었

던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과도기이며 2026

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매년 무상할당을 

10%씩 축소하여 2035년까지 무상할당을 철폐

하기로 하였다. 

EU의 CBAM 조치에 다수의 국가들이 이견

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자유화 기조를 유지해 

왔던 EU가 CBAM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에 역행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

세의 일방적 도입은 국제법상 적법성을 떠나, 

1)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

미늄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과도

기를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2) 탄소국경조정부담금 = (제품결부배출량-EU벤치마

크)*수출량*EU-ETS가격-국내탄소비용, 여기서 

ETS(Emission Trading System)는 대상 기업에 탄소

배출 할당권을 부여하고 할당권 여분 및 부족분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탄소배출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배출권가격을 ETS가격이라 함.

탄소세 부과 방식에 대한 많은 기술적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현재 교역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과의 형평성에 어긋

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U, 미국 등 탄

소 저감 기술을 가진 선진국과 대조적으로, 기

술을 보유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을 배려하지 않

은 조치라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EU의 CBAM 조치를 기후변화 관

점이 아닌 국제통상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시행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환경생태학적 관점 중심

으로 평가된 CBAM의 효과와 달리, 실제 국제

무역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

고 쟁점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CBAM이 교역비

용을 증가시키는 무역장벽으로서의 부작용이 

있는지 평가하고, 국제통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

에서는 국제통상 관점의 선행연구를 통해 

CBAM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탄소

배출과 국제무역의 관계에 대한 이슈를 검토한

다. 제4장은 CBAM 시행상의 이슈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CBAM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1. 국제무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교역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CBAM은 국가 간 무

역전환을 발생시킬 것이다. EU의 CBAM 적용

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탄소누출이 많은 국가

의 대EU 수출을 감소시키는 반면, CBAM 적용

을 받지 않게 될 저소득국가와 최빈개도국은 

생산공정을 이전받아 EU로의 수출을 늘리게 

될 것이다.3) 특히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

상된다. CBAM의 핵심 제품은 철강 제품이며, 

3) EU의 CBAM은 저소득국가와 최빈개도국에 대한 유

예 조항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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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의 5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Deloitte, 2020). 탄소 배출에 있

어 중국산 철강이 미국이나 EU에 비해 탄소배

출이 많은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Bacchus, 2021). 

국제무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교역은 OECD

에서 계측하여 제공하고 있다(Wiebe and Yamano, 

2016; Yamano and Guilhoto, 2020)(Fig. 1)4).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대 생산국 및 소

비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28), 인도, 일

4) 생산측면의 배출량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를 기준

으로 측정하며, 수요측면의 배출량은 최종수요(소

비) 국가를 기준으로 집계함(Yamano and Guilhoto, 

2020).

Fig. 1. CO2 Emission in 2005 and 2015

Source: OECD(2019)

Fig. 2. Variation of CO2 Emission between Net-Exporter and Net-Importer

Source: OECD(2019)



146  무역학회지 제46권 제6호 (2021년 12월)

본 및 러시아 연방이었다. 2005년 이후 미국과 

EU에서는 배출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지만, 중

국과 인도에서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중

국은 수요와 생산 측면 모두에서 배출량이 세

계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1인당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비교해 보면, 2005년 이후 중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75%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1인당 배출량이 3배 이

상 높다.

OECD 국가들의 경우, 탄소배출이 순감소 하

였지만, 비OECD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순증가

하고 있다. 음영 파란색 영역(OECD 순수입)과 

녹색 영역(OECD 순수출)의 크기가 동일하다. 

즉, OECD 국가의 탄소 순수출 감소는 비OECD 

국가의 순수출 증가로 상쇄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순수출은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줄

어들고 있다(Fig. 2.). Fig.2로 기업의 생산기지 

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수출이 선진

국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2005년과 2015년 이산화탄소를 수입하는 대

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EU이며, 이산화탄소를 

Fig. 3. Trends of CO2 Import Embodied Trade (Unit: Million Ton)

Source: Authors based on OECD Statistics(2021) 

Fig. 4. Trends of CO2 Export Embodied Trade (Unit: Million Ton)

Source: Authors based on OECD Statistic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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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다(Fig. 3)5). 

탄소누출로 미국과 EU는 자국 기업이 중국으

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aroussos et al., 2015; Zhou et al., 2020). 

이산화탄소의 최대 국제적 이전 국가는 중국이

고, 다음으로 러시아, 아세안의 국제이전 규모

가 크다(Fig. 4). 한국은 2009년까지 이산화탄

소 교역의 순수입국이었으나, 이후 글로벌 기

후변화 대응 전략과는 반대로 이산화탄소 순수

출국으로 전환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탄소누출의 논리

에 따라 선진국들은 탄소 관련 국경조치 도입

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기후변

화 대응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내 생산의 중국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 세계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CBAM은 EU가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품목

의 수입에 대해 비용(사실상 관세)을 부과시키

는 조치로서 국제법과 조세, 국제 통상분야 등 

여러 분야와 직간접으로 연관된다. 1995년부터 

EU가 ETS를 실시함에 따라 CBAM과 같은 조치

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EU CBAM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CBAM 조치가 

현재 WTO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 편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이다. WTO가 일방

적인 관세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전제와 제2조(내국민 대우), 제3조(최혜국 대

우) 위배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주요 내

용으로 한다. 둘째, CBAM의 파급영향을 사전

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주로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EU의 거시경제

적 영향과 국경조치가 EU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6)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분석

5) 국내생산(국내소비+해외소비)에 내제된 탄소배출량

에서 국내 최종수요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을 차감한 

배출량으로 +는 순수출을 의미함. 

6) 탄소누출이란 일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로 인한 생산 

이다. 다만, 국경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황인 만큼, 분석 방법과 분석 가

정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양하다. 셋째, EU의 

탄소누출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CBAM은 

EU의 ETS 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누출을 방지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탄소누출이 얼마나 

발생했느냐에 따라 CBAM에 대한 평가가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사후 평가는 사전 평가와 

달리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CBAM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중

장기적 전망에 따라 CBAM과 더불어 함께 이행

되어야 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

이다. 여기에는 기후클럽(Climate club)의 조

직, 개도국에 대한 수익 재분배 등 CBAM의 이

행과 병행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 통상규범적 평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와 합치하는 가에 

대한 통상규범적 검토로, WTO 제2조, 제3조, 

제20조의 법률적 의미와 EU CBAM이 가지는 

국제법적 특성을 분석하게 된다. 다수의 연구

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동종상품을 내제된 

탄소 수준에 따라 수입품에 차별적 비용을 부

담하고 국내품과 수입품에 적용되는 탄소세 규

제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WTO 내국민대우

(NT)와 최혜국대우(MFN)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Chung Min-Jung, 2017; 

Kim Ho-Chepl, 2021; Chang Keun-Ho, 2010; 

Cheong Jae-Ho et al., 2010; Lee Joong-Kyo, 

2018; Condon and Ignaciuk, 2013; Mehling et 

al., 2019). 

다만, ‘인간의 생명 보호’ 및 ‘천연 자원의 보

존’과 관련한 예외는 의견이 엇갈린다. Chung 

Min-Jung(2017), Lee Joong-Kyo(2018), 

Condon and Ignaciuk(2013) 등은 해당 조치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불리한 시장경쟁조

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제20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Kim Ho-Cheol 

(2021), Yi Lo-Ri (2010), Mehling et al.(2019)

비요 증가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일부 기업이 환경 

규제가 없거나 약한 해외로 탄소배출 산업의 생산기

지를 이동시키는 현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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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20조의 적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Mehling et al.(2019)는 탄소를 기준으로 차별

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수

입자와 그렇지 않는 국내 생산자를 차별하는 

조치이며, 시장경쟁조건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WTO 협정 제20조 일반적 예외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적 검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CBAM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

만, 기후변화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방안이라는 

점에서 WTO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WTO 분쟁해결기구(DSU)가 제 역할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WTO 원칙에 불합치하더

라도 CBAM을 규제할 수단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다.

2) 경제적 영향(사전적 검토)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탄소관련 법안

의 발효에 대한 분석이며 탄소누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지 추정한다. 다

수의 연구에서 EU의 탄소중립이 실현되기 위

해서는 탄소누출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탄

소국경조정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Fischer and Fox, 2012; Branger and Quirion, 

2014; Larch and Wanna, 2017; Shapiro, 

2020). 이들 연구는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

가의 수출품목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생

산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세계 탄소배출을 감축

하고 탄소누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탄소국경조치는 EU의 탄소누출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한다. 다만, 탄소국경조치는 직접적 

탄소누출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ohringer et al. 2012; Condon and Ignaciuk 

2013; Branger and Quirion 2014). 특히, 중국

을 대상으로 한 탄소국경조치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중국의 탄소배

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영향 분석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결과

의 차이가 큰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탄소누출 

비율을 어떻게 가정하는 지에 따라 다른 결과

가 도출되었다. Cosbey et al.(2019)는 탄소누

출 비율이 산업에 따라 최소 8%에서 최대 90%

까지 상이할 수 있으나, 실제 명확한 탄소누출

은 추정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Oko-

Institut and Ecofys(2013) 역시 탄소누출 비율

이 낮게는 2%에서 높게는 73%까지 다를 수 있

다고 제시했으며, 탄소누출 비율의 차이는 산

업별 탄성치의 신뢰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고 제시하였다.

또한, 탄소국경조치에 대한 대부분의 사전 

연구는 조치의 이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

요하고, 기업이 국경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탄소누출 효과

사후 평가는 EU가 시행하고 있는 ETS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ETS 조치가 탄

소누출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탄소누출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제시하고 있다

(Branger and Quirion, 2014; Dechezlepretre 

and Sato, 2017; Naegele and Zaklan, 2019; 

World Bank, 2019). EU의 탄소누출 대응논리

가 성립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Dechezlepretre et al.(2019)는 Carbon 

Disclosure Project를 통해 2007년부터 2014까

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조사하였다. 당초 EU의 ETS는 다국

적 기업의 상당한 탄소누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유럽의 탄소누출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제시하고 있다. 

Dechezlepretre and Sato(2017)는 탄소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데, 기업은 단순히 생산 비용 증가로 공정 이전

을 고려하지 않으며, 운송, 비관세장벽, 정치적 

위험, 환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

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ETS의 도입은 오히려 

EU의 경쟁력을 증가시켰다고 제시하기도 한

다. Costanitini and Mazzanti(2012)는 포터 가

설(적절한 환경 규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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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킨다) 입증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분석 결과 EU의 환경 규제는 유럽의 전

반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하

고 있다. 

4) 기타 대응방안

탄소누출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도 

제시되었다. 먼저, 다수의 연구자들은 기후클

럽의 출범을 제안하였다(Gollier and Tirole, 

2015; Nordhaus, 2015; Victor, 2011). 기후클

럽은 가입국 간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시하고 역외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와 같이 

제한적 조치를 통해 높은 탄소 가격을 지불하

게 만드는 조직이다. 기후클럽의 경제적 효과

도 검증되었다. CEPII(2020, 2021)는 CGE 모형

을 활용하여 기후클럽 출범의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클럽의 출

범이 EU의 CBAM 보다 효과적임을 제시하였

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기후클럽

에 가입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는 한계를 

인정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다

수 발표되었다(Larch and Wanner, 2017; IASS, 

2020; Bohringer et al., 2021). 대부분 EU의 탄

소국경조치로 개도국의 피해가 클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 또는 EU와 국경

을 접하고 있는 경제 규모가 작고 대EU 의존도

가 높은 국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들 대부분 내수시장이 작고 거대신흥 

국가군에 비해 대외협상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

이다(Eicke et al., 2021). 또한, 그린뉴딜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에 대한 접

근성의 차이로 선도국들과 후발국 간의 격차가 

더 커질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Eicke 

and Goldthau, 2021).7)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

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7) 신재생에너지 금융은 저탄소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

를 의미하며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제

도적 기반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 투자가 용이한 반

면 개발도상국은 국내 법적 체계와 지원이 없어 선진

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저탄소 기술 개발과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주

장도 있다(Mehling et al., 2019; Mehling and 

Robert, 2020; Zachmann and McWilliams, 

2020). 특히, Zachmann and McWilliams(2020)

는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탄소 생산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CBAM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제한하는 새로

운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또

한, 일부 연구는 EU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ETS 

등이 탄소누출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를 찾아보

기 어려움에도, CBAM의 무리한 도입은 국제무

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각국의 보복조치

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Helm et al., 2012; Foure et al., 2016; 

Lim et al., 2021).

Ⅲ. 탄소배출과 국제무역 이슈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WTO 체제 밖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선언적 

성격에서 벗어나 강제적 성격을 가진 ‘국경조

치’로 발전하면서 국제통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규범화되어 있지 않지

만 CBAM과 관련된 이슈는 WTO 분쟁해결기구

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 WTO 상소기

구위원인 Bacchus(2021)도 선진국의 탄소국경

조치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써 탄소배

출 감축과 국제무역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1. 탄소배출과 외부경제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매우 다양

하다(Batten, 2018). 점진적인 기온 상승에 따

라 특정 작물의 생산성이 변할 수도 있고, 일회

성의 대규모 자연재해(지진, 해일 등)로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Wade(201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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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증가는 GDP 상

승률을 매년 1%씩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였

다. 기후변화라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

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

할수록 일 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도 감소

한다(Selden and Song, 1994). 환경 쿠즈네츠

에 관한 다양한 실증 분석이 이를 입증하고 있

다(Grossman and Krueger, 1995; Stern, 2004; 

Dinda, 2004; Soytas et al., 2007; Lind and 

Mehlum, 2010). 이에 따라, 경제적 성숙도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감

축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탄소배출이

라는 외부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

이 선진국 경제성장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이 절실한 개

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논리에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CBAM 등 탄소국경조치

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무역과 온실가스 배출의 관계

일반적으로 무역과 온실가스는 양의 상관관

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Peters and 

Hertwich, 2008; Kozul-Wright and Fortunato, 

2012; Ren et al., 2014; Boamah et al., 2017; 

Essandoh et al., 2020). 무역이 자유화될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

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발

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확대시켜 왔다

(Janssens et al., 2020). 자연재해는 특히 농업

과 관광업이 발달한 개발도상국의 직접적 피해

로 나타나고 있다(Toya and Skidmore, 2007; 

Noy and Vu, 2010). 무역이 경제를 성장시키

는 핵심 원동력이 되면서(Johnson, 1880; 

Barket, 1977), 다량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자연

재해의 피해를 확대하며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Van Aalst, 2006; 

Gassebner et al., 2006; Oh and Reuveny, 

2010; Berlemann and Steinhardt, 2017). 따라

서 최근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사전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실제 무역에 따른 경제성장과 탄소배

출은 역-U자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Selden and 

Song, 1994). 무역과 온실가스 배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정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를 찾아

보기 어려운데, 이는 무역의 발생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Cole, 2003). 일국의 

무역은 노동과 자본 등 부존자원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발생한다(Jones, 1956; Leamer, 

1995). 여기서 비교우위 산업이 탄소집약적인

지 여부에 따라 무역자유화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도 있다. 즉, 무역자유화는 개별국

가의 경쟁력에 따라 산업 특화가 다르게 이루

어질 수 있으며(Stern, 2004; Atici, 2009; 

Kleemann and Abdulai, 2013). 이에 따라 탄

소배출 여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부분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바탕으로 

한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

이나 대규모 공장단지의 설립은 필연적으로 대

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선진국의 비교

우위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없는 서

비스 산업이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데 비용이 

적은 산업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CBAM의 도

입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익은 일부 선진국이 가

져가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WTO 원칙과 기후변화

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각국의 경제 개

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iddiqui, 2016). 다

만, 최근까지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온실가

스 배출을 확대해왔다. WTO가 상대적으로 기

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무역을 제한

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Weber and Peters, 

2009). 그러나 WTO가 환경보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95년 WTO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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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8) 1947년 GATT 협정문에서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

었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1990년대부터 시작되면서 환경보호를 강조하

게 된 것이다. GATT 협정문 제20조 일반적 예

외 (g)항은 천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는 바, 천연자원 보존은 환경 보호와 

연관된다. 하지만, 이 조항이 국경조정을 허용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CBAM은 다자무역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

다.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Bacchus

(2021)는 CBAM이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제

3조 내국민대우를 위반할 실질적 위험이 있고, 

제20조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가는 불투명하

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 예외에 해당

하는 조치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별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적 조

치를 촉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가 ‘국제적 

합의’를 채택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궁극적

으로 WTO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

적하였다.

4.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탄소누출

CBAM의 도입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정책은 탄소누출을 통

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친다(Felder and 

Rutherford, 1993; Kuik and Gerlagh, 2003; 

Aichele and Felbermayr, 2015). 배출권거래제

나 탄소세와 같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입 

상품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입 상품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기업의 비용증가 

또는 세금부담이 없으나 환경기준이 높은 국가

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불리하

8) WTO 협정문 서문: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의 각

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

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 이용을 고려”

게 되기 때문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에 맞도록 제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후변화 정책이 없는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기후변

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불평등한 

경쟁 조건하에 놓이게 되므로 생산공정을 해외

로 이전하는 탄소누출이 발생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의 시행은 생산시설

의 이전을 촉진하면서 자국의 GDP와 일자리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Babiker, 2005; 

Fischer and Fox, 2012).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내 기업은 규제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해 탄소배출 에너지원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시장 수급을 변화시키게 

된다(Le Billon and Kristoffersen, 2020). 적정 

수준의 환경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기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생산비용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탄소배출량과 무관하게 에

너지원 사용을 늘리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Semieniuk et al., 2021). 따라서 이러한 탄소

누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

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Lamb and Minx, 2020). 

위 논리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

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

며, 비자발적 방법으로써 강력한 기후변화 대

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EU에서 탄소누출 방지

를 위해 CBAM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Nevalainen, 2021). 즉 상대국이 온실가스 감

축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상대국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탄소

누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

이 다수의 연구 결과이다(Kuusi et al., 2020; 

Simola, 2021; Chepeliev, 2021).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EU의 CBAM 도입 계획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보호무역 수단으로 검토되었을 

수 있다(Oxford Analytica, 2021; Lim et al., 2021).

Ⅳ. CBAM 시행상의 이슈와 문제점

EU는 아직 CBAM 계획을 발표했을 뿐 시행

령을 만들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 탄소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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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equivalence)이 부재한 상황에서 탄소

세 차이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국경조

치라고 하면서도 관세, 부과세와 세금이 아니

라는 입장이다. 어떻게 설명해도 EU측에 비용

을 지불하는 과세인데 메커니즘(mechanism)이

라고 부르고 있다. 메커니즘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CBAM 시행상의 이슈와 문제점이 많고, 

이러한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CBAM의 국제사회 평가와 
통상규범적 문제

1) 국제사회의 평가

CBAM은 비EU 국가의 생산자가 환경친화적

인 생산공정을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비EU 국가

와 기업에게 절차적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은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철강, 알류미늄, 시멘트, 비료 

및 발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함을 EU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EU ETS에 

따라 국내 생산자와 동일한 탄소 가격을 지불

하도록 함으로써 CBAM은 EU에서 제조된 제품

과 다른 곳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1). 

EU는 매우 복잡한 사안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CBAM은 복잡하며 법적, 행

정적, 정치적 차원을 포함한 많은 사항들이 체

계적으로 작동할 때 탄소누출 방지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비EU 국가가 탄소누출 방지 

논리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Lim et al. 

202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는 하

향식(top-down) 방식으로 선진국의 감축 의무

를 부여했지만,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국가별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CBAM은 개도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Lee Hye-Kyeong, 2020). 

EU CBAM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

이는 국가는 미국일 것이다. 과거에 탄소세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있었고, 기후변화 대응을 공

약으로 내걸었던 현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약

에 복귀했기에 기후변화 대응에 EU와 공조하

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미국이 CBAM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탄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

만, EU CBAM과 연동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 차원의 탄소거래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EU가 미국산 수출품에 대

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6월 현재 탄소배출량을 제한하기 위

한 파리협정에 195개 국가가 서명했다. 파리협

정은 국가별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진국과 개도국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책무와 능력’에 따른 감축목표 설정

을 가능하도록 했다.9) 따라서 국가별로 감축 

일정이나 목표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EU의 CBAM은 동일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

식하고 있고, EU의 높은 환경보호 조치는 심각

한 탄소누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EU

는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용인될 수 있

다고 하지만(European Commission, 2021), 

EU의 일방적인 조치를 우려하는 국가는 많은 

반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

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CBAM 적용 6개 품

목 수출이 많은 국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

고 있다. EU의 CBAM 발표 직후 중국은 EU가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WTO 국제원칙에 위배되며, 무역으로 기후 문

제를 확대함에 따라 경제성장 전망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10) EU의 CBAM 계획 발표 

3개월 뒤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로마, 10월 30-31일)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

9) 선진국이 참여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

은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무와 개별 국가의 능

력(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를 규정함에 따라 전세계가 

참여하는 협정으로 합의될 수 있었음.

10) 이에 대해서는 Reuters(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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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도 구체적인 탄

소중립 추진전략과 시점을 합의하지 못하며 마

무리되었다.11) 

전세계에서 탄소배출 거래를 가장 먼저 시작

했고, 환경기술 수준이 높은 EU는 다른 국가보

다 빨리 탄소배출 감축 방식 이행을 준비해 왔

기에 EU의 높은 환경보호 수준을 전세계에 동

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파리협정의 ‘차별화된 책

무와 능력’ 원칙과도 배치된다. 6개 고탄소 품

목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

지만, 2026년까지 운영 상황을 검토하여 탄소

세 적용 품목을 늘리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다

수의 품목으로 확대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경조정 vs 관세

EU는 CBAM이 환경보호 수준에 대한 국가

별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수

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실상 관세이고 EU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므로 통상분쟁 여지

가 크다. 상품에 실제 내재된 배출량 측정이 쉽

지 않고,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거래소 운

영방식도 달라 공통의 기준(가격, 배출량)을 설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불

한 탄소 가격에 대해 조사와 판단이 어려울 것

이다. 더구나 간접 배출량에 대한 정보와 증빙

자료 제출을 수입자의 의무로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WTO 등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무역원

활화에 배치된다. EU의 ETS로의 탄소배출 거

래가 통합되지 않는 한 CBAM은 국제통상법 측

면에서 많은 도전에 부닥칠 것이고 비EU 생산

자에게는 새로운 무역장벽과 불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국경조정세는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형태이며 생산지가 아닌 소비된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Auerbach

(1997)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이는 수입에 

11) 다만, 세계경제의 90%에 해당하는 나라가 탄소중립

(넷제로) 약속을 했고,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처음으로 발표한 

성과가 있었음. 미국은 메탄가스감축 협약을 주도

했고 장기 넷제로(Net-Zero) 전략을 발표했음. 

대한 세금과 수출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동일

한 비율로 국경조정을 대칭적으로 적용하게 되

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된다. 그렇지 않

으면 무역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CBAM도 국내 탄소세와 동일한 

비율의 수출 리베이트를 동시에 적용하게 된

다. 수출 리베이트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국

내 업체는 탄소세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 경쟁

업체와 동등한 조건에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수

입세와 수출 리베이트를 국내 탄소가격과 결합

하면 상품이 생산되는 곳이 아니라 소비되는 

곳을 기준으로 상품에 세금이 부과된다

(Pomerleau 2021). 수출 리베이트가 도입되면 

WTO 위법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수출 

리베이트는 WTO 보조금 협정과 배치될 수 있

다(Cosbey et al. 2019).

EU는 공식적으로 CBAM을 "국경조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관세가 아니라는 것이다.12) 

국경조정은 수입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량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

다. Krugman, Stiglitz 등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방안으로 지지한 바 있다. 외국의 제조방식

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WTO 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Chang Keun-Ho, 2010). 에

너지세는 제품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화석연료나 

전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Chang 

Keun-Ho, 2010).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를 기반으로 하는 

CBAM은 배출 총량을 정해두고 시장에서 수급

이 조정된다. 불확실성이 없고 시장기능이 완

벽하게 작동한다면 수출자에게 배출권 거래와 

탄소세는 관세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투기 

등 배출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고 수출 리베이트가 작동하게 되면 수출국 

입장에서 CBAM은 관세 이상의 보호무역장치

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Pomerleau

(2021)는 CBAM은 국경조정세가 아니고 수입

품에 대한 관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EU가 간접

배출에 대한 탄소비용 지불을 어떻게 탄소세에 

12) 국경조정은 WTO 허용 관행이지만, 탄소를 이유로 

한 국경조정 사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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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으나, 무상할당과 

간접배출 비용 지급이 EU 기업에 대한 무역보

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 

3) 무차별원칙 위반

제2장 선행연구에서 고찰했듯이 CBAM은 

GATT 다수 조항 위반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

에서는 이 중에서 무차별원칙 위반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CBAM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

는가에 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 졌

다. Condon and Ignaciuk(2013)와 몇몇 연구

자들은 일부 가정하에, WTO를 위반하지 않는

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WTO의 핵심 원칙인 내국민대우와 최혜

국원칙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Chung Min-Jung, 2017; Kim Ho-Cheol, 

2021; Chang Keun-Ho, 2010; Lee Joong-Kyo, 

2018; Condon and Ignaciuk, 2013; Mehling et 

al., 2019). 만일 WTO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

라도, 새로운 무역장벽의 도입이 전례가 없었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WTO 협정 자체를 문제

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CBAM이 GATT 및 WTO의 무차별 

원칙(MFN)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CBAM은 수출국에 탄소 가격의 존재 여부에 따

라 탄소세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MFN 원칙

을 위반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EU는 환경 

보호 논리와 국경조정 조치를 주장해 왔다. 비

EU 생산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에

서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지불(선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EU 환경요건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진 

다면 동등한 대우를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 EU

의 논리이다. EU 배출권 거래 제도에 따라 국

내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수입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탄소누출을 방지할 수 있고, 탄

소 집약도와 선지불을 고려한 탄소세 부과가 

유럽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CBAM의 MFN 위반 가능성은 

Chang Keun-Ho(2010), Lim et al.(2021), 

Englisch & Falcao(2021), Mehling et al.(2019), 

Pomerleau(2021), Kreneck(2020), Bacchus

(2021) 등 다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

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열린 “Global Leaders 

for Climate Action” 행사에서 WTO를 대표하

여 발표한 Ellard(2021) 사무차장은 “WTO는 글

로벌 기후 정책과 목표 달성 방법을 수립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WTO의 규칙은 세금, 관

세, 보조금, 규제 조치 및 기후 정책 시행과 관

련된 기타 도구를 규율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라고 함으로써 수입품에 관세를 부

과하는 CBAM이 무역분쟁과 무역보복의 대상

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13) 이에 더해, 

Lim et al.(2021)는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CBAM 도입이 발생시킬 무역보복의 피해를 추

정하기도 하였다.

EU는 CBAM의 WTO 위반 소지에 대해 

WTO의 일반적 예외 규정인 GATT 제20조를 

원용할 수 있다. EU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고갈될 수 있는 천연 자원의 보존과 관련

한 조치”로 CBAM의 협정 적용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차

별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나, CBAM의 차별성이 

확실하고, 수출 리베이트를 포함하고 있어 

GATT 1-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무역분쟁

CBAM의 적용 대상 물품이 확대되면 무역분

쟁의 소지도 커지게 될 것이다. 물품의 범용성

이 높을수록 가치 사슬의 파급영향이 크기 때

문이다. 시멘트와 같은 일부 제품은 하위에 추

가 제품이 거의 없는 비교적 단순한 가치 사슬

을 가지고 있지만, 철강, 알루미늄 및 화학 물질

과 같은 제품은 가치 사슬에 매우 다양하고 복

잡하게 사용되고 있다(Marcu et al., 2021; 

13) The WTO is not the place to establish global 

climate policy and how goals will be reached. 

However, the WTO plays an important role 

because its rules govern taxes, tariffs, subsides, 

regulatory measures, and other instruments that 

are relevant for implementing climat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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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dish et al., 2021).

또 다른 문제는 관세부담 예측성이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KIEP)은 EU의 탄소세가 톤당 

30유로일 경우, 국내 기업은 실질적으로 1.9%

의 추가 관세(금액으로는 119억 달러)를 부담

해야 한다(Moon Jin-Young et al., 2020). 앞으

로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의 탄소국경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리베이트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탄소누출 방지, 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무역 중립성을 위해 CBAM은 수출 리

베이트가 제공되어야 한다(Branger and Quirion 

2014). 그러나 CBAM에 역내 수출업체에 대한 

리베이트를 포함하면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수출 리베이트는 

GATT 20조에 근거한 환경 면제 논리를 약화시

키게 된다.

2. CBAM의 기술적 미비점

Eicke et al.(2021)는 CBAM 이행에 대한 비

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Ellard(2021), 

Lim et al.(2021) 등은 CBAM이 무역보복의 대

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AM 

이행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적 논란이 없더라도 

이행 비용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높고 탄소누

출 방지가 어렵다는 견해는 이미 10년전에 제

시되었다(Chang Keun-Ho, 2010). 특히, 개발

도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가

져야 할 유럽이 일방적으로 CBAM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어, 국제통상법 위반

을 명분으로 무역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Lim et al., 2021).

CBAM은 기술적 쟁점도 적지 않다. 실제 배

출량 보고 및 검증방식에 대해서는 유럽내에서

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U의 ETS와 수출

국의 ETS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국의 

탄소 저감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은 EU 

다음으로 큰 탄소거래 시장을 갖고 있지만, 무

상할당이 너무 많은 등 EU와는 차이가 있어 

EU의 ETS와의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사업장 단위의 탄소배출함량 입증 방식을 

채택했으나,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쉽

지 않고 검증 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영업비밀 위반 문제도 우려된다. 이러

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

고, 이 자체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 

1) 무상할당

배출권 거래제(ETS)는 온실가스(GHG) 배출

량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수단이다. 이 제도는 

‘총량거래방식(Cap and Trade)’ 원칙을 기반으

로 한다. 정부는 ETS에 참여하는 경제 부문에 

대해 배출 상한(cap)을 설정한다. ETS 대상기

업은 배출량 1톤당 하나의 배출권을 부여 받게 

되며, 배출권을 양도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다

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방식은 ETS의 기본 설계 요소이다.

ETS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는 배

출권의 총량(cap)에 의해 결정된다. ETS 대상 

주체(주로 기업 또는 개별 시설)에 배출권을 할

당하는 방식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체간 

노력 분담 방식이 정해진다. 배출권을 할당하

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무상할당과 경매를 통

한 유상할당의 두 가지가 있다. 배출권은 화폐

적 가치가 있으므로 배출권 할당 시 논쟁이 있

을 수밖에 없다. 또한 무상할당은 기업의 경쟁

력 상실 가능성 차단과 탄소누출의 위험을 방

지하는 기능을 한다. 

배출권은 ETS 거래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지

만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의 배출

권이 무상으로 배포된다. 또한 기업들의 반발

을 줄이면서 순조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 탄소

배출거래제 도입 초기 기준연도 배출량에 상응

하는 규모로 무상할당을 제공하다가 시간을 두

고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게 된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탄소누출 방지 등의 목적으

로 제공되지만, 국내외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

과 생산설비 투자 동기를 약화시키게 된다. 우

리나라도 제1기(2015-2017) 100% 무상할당에

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도입해가고 있다.14) EU 

14) 한국은 제2기(2018-2020)에 처음으로 3% 유상할당

을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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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무상할당을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리면서 

ETS 상한선을 줄이게 될 것이다. EU 기업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무상할당은 2035년까지 점진

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럽의회내 반발이 적지 않아 EU 차원의 

무상할당 철폐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EU는 간접배출을 관리하는 방안에 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할당이 허

용되는 상황에서 간접배출에 대한 비용 지급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국경조정을 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2) 적용방식 및 관리의 문제

CBAM은 EU의 ETS 시스템과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CBAM은 ‘캡 앤 트레이드' 시스템이 

아니고 ETS 배출권 가격과 연동될 것이다. 수

입자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할 국가의 CBAM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CBAM 적용 대상 상품

을 수입하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 

실적과 내재된 배출량을 신고해야 하고, 구매

한 CBAM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CBAM 규

정은 EU 차원에서 확정되지만, 집행은 개별 회

원국이 운영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회원국은 CBAM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탄소

세 부과, CBAM 인증 업무, 수입자의 등록부를 

관리하게 된다(McConnell 2021). 개별 회원국

이 CBAM 관리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등록과 

인증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

을 것이다.

현재 국가 단위의 탄소배출 거래제가 운영되

고 있는 국가(지역)가 10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국가의 기업은 탄소세 

부과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15) 탄소

배출 거래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의 수출자가 

EU로 수출할 경우 CBAM 탄소 가격 전체를 부

담해야 한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개도

국에 대한 ‘차별적 책임’ 원칙과도 배치된다. 미

국과 같이,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만 제한된 범

위의 탄소배출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15) 어떤 형태든 ETS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역)은 

EU, 스위스, 독일, 영국, 한국, 중국, 멕시코, 캐나

다, 뉴질랜드, 카자흐스탄임.

경우, 주단위 거래소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Pomerleau(2021)은 미국 수출업체

는 중간단계의 선지불 탄소가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EU가 미국의 지

지를 받아내기 위해 CBAM의 운영세부규정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3) 내재 탄소 계산

EU 수입업체는 새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비EU 수출업체로부터 필요한 정

보를 확보해야 한다. CBAM 대상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비EU 생산자가 EU에 등

록한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상품을 수

입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U 수

입업체는 구매해야 하는 인증서 수를 결정하기 

위해 각 제품의 CO2 배출량에 대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값보다 실제 배출량

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입업체는 조

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탄소 배출량을 

추후에 입증할 수 있다.

EU CBAM은 내재 탄소 함량을 결정하기 위

해 벤치마크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접근 방식은 EU 생산자의 배출량 집

약도(예: 평균 부문별 배출량 집약도 또는 해당 

부문의 최고/최저 실적자 평균) 또는 글로벌 부

문별 평균을 기반으로 각 대상 제품에 대한 단

일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통일된 벤

치마크는 EU CBAM의 WTO 호환성을 보장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 간접

배출 정도의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할 때 EU는 

개별 교역 파트너의 전력량을 기반으로 간접배

출에 대한 벤치마크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외국 수출업체의 자체적인 조정을 

줄이기 위해 벤치마크 값 미만의 배출 강도는 

입증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이는 EU CBAM의 

WTO 호환성 및 환경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

로 본다(Kardish et al. 2021).

탄소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이슈이다. 전 세

계적으로 탄소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70가지

에 달하며, 책정된 톤당 탄소 가격도 1달러 미

만에서 130달러 까지 매우 다양하다(Ellard 

2021). 어떤 방식으로라도 CBAM은 수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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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탄소가격을 책정해 부과해야 하나, 책정된 

가격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결

국 CBAM이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볼 때, 세금

에 대한 결정은 유럽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라고 보

더라도 EU는 대외교역에 대한 관세 결정을 유

럽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

겠지만, EU의 CBAM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

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CBAM 법을 심의

할 유럽의회에서도 탄소세 부과 및 무상할당 

폐지 시기 등에 대해 정파간 입장 차이가 큰 상

황이다.16) KITA(2021)은 2022년 5대 글로벌 

통상이슈의 하나로 EU의 CBAM을 선정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CBAM을 중심으로 탄

소국경조치 도입의 논리와 이슈를 종합하였다. 

CBAM은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 EU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EU 내 

기업들을 타국으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EU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하여, 강제적

으로 타국에 기후변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EU의 CBAM이 실제 탄소누출을 방

지하는데 효과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탄소국경조치의 탄소누출 방

지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CBAM이 개발도상국의 성장

을 제한하는 새로운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식되

고 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영향이 적지만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탄소국경

조치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CBAM 도입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U의 주장과 달리 CBAM은 추가 관

세 부과라는 점에서 무역분쟁과 무역보복의 대

16)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021), “유럽의회, 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에 이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단신(2021. 12.1)

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일방적 탄소국경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다자통

상규범 위반을 이유로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

이 높다.

CBAM은 자체적인 모순도 가지고 있다. 첫

째, WTO 협정의 위반 소지다. 일방적으로 국

가별 생산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차별원

칙 위반소지가 크다. WTO의 일반적 예외를 적

용하기 위해서는 비차별원칙이 전제되어야 하

나, 최혜국대우원칙 위반 소지가 커 예외를 적

용받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배출권거래제의 

연동이다. CBAM은 상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의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 세계 모

든 국가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EU의 형

태로 통합되지 않는 한 CBAM은 국제통상법 측

면에서 많은 도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셋째, CBAM의 실제 운영은 EU 차원이 아닌 

국가별로 운영된다. 따라서, 국가별로 CBAM 

관리 기관의 설립, 기업 등록, 인증 업무 체계가 

갖추어야 한다. 일련의 과정을 차질없이 수행

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넷

째, 유럽의회내 합의 가능성이다. 현재 EU의 

배출권은 무상할당되고 있으나 향후 점진적인 

유상할당 전환이 논의 중이다. 다만 유럽의회

내 무상할당 철폐가 첨예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고, 탄소 가격 책정도 만장일치가 필요한 이

슈이기 때문에, 유상할당의 합의 가능성이 불

투명한 실정이다.

CBAM의 도입은 현재 뿐만 아니라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2026년까지도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

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

면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필요하나, 통상

규범으로나 실제 이행상의 문제점이 많은 

CBAM을 무리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EU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전

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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